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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사·지도사 공채시험 한국사 과목,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

- 「지방연구지도직규정」,「연구지도직규정」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-

□ 연구사 및 지도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1차 과목인 한국사가 국사

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.

○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, 인사혁신처(처장 황서종)는 위 내용을 담은

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연구직 

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이 21일 국무

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.

□ 개정안에 따르면,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의 한국사 문제는 

지방직은 2021년, 국가직은 2022년부터 한국사 검정능력시험으로

대체된다.

○ 이는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이 국가직은 매년 상반기, 지방직은

매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점을 고려해 수험생에게 충분한 시험 

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.

○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등급은 2급 이상으로, 국가직 지방직 7급 

공채시험과 동일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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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또한,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

개정안에서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성과평가시 근무성적의 

반영 비율을 90%
*
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여, 지방자치단체장의 

인사관리 권한을 확대했다.

○ 현재, 지방공무원의 성과평가 시에는 근무성적 70~80%, 경력 

30~20%의 비율로 반영되나,

○ 앞으로는 근무성적 70~90%, 경력 30~10%까지 비율 조정이 가능

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탄력성이 높아진다.

※ (국가직) 근무성적 80∼95%, 경력 20∼5%

□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“2021년부터 연구사 지도사

공개채용시험도 7급 공채시험과 같이 한국사검정시험으로 대체

된다”면서, “이번 개편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이 완화되어 우수 인재

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하기를 바란다.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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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

구  분 주 요  내 용 대상조문

한국사 검정시험 

대체(21년~)

▸연구사 지도사 공개경쟁채용시험 1차 시험 과목 중 

한국사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

대체

제22조

성과평가시 

근무‧경력평정 

조정비율 확대

‣연구사·지도사 성과평가시 근무·경력평정 조정비율 확대

-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,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

정의 조정비율을 10%에서 20%까지 확대

구분 현행 개선

근무성적평정 비율 70 ∼ 80% 70 ∼ 90%

경력평정 비율 30 ∼ 20% 30 ∼ 10%

제14조


